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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관련규제 및 연구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입
장에서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의사결정체제를 제시하였다. 기술지침서 변경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
해야 할 문서 준비 및 제출과정을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제시하였고, 제출된 문서를 평가하기위한 규
제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ITS literature survey on regulatory requirements and current TS research status 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has been performed. Based on this survey, the RITS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the
licensee and regulator point-of-view, respectively, is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required documents for the
licensee to prepare are suggested in a systematic approach;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gulators for
evaluating the documents is recommended.

1. 서론

기술지침서를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용정지시간
(Allowed Outage Time: AOT)과 감시시험주기(Surveillance Test Interval: STI) 등과 같은 기술지침서의 여
러 요구 사항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상세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기술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확률론적 위험도분석(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PRAs)을 이용
하여 위험도 또는 안전성의 관점에서 원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미국 NRC를 중심으로
위험도 기준 규제(Risk Informed Regulation: RIR)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도 기술지침서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구 사항들을 PSA 결과 및 리스크 정보를 이용하여 개선하
기 위한 연구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1-7]. 그러나 규제기관에서 이러한 기술지침서의 개선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험도를 반영한 기술지침서의 개선안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검토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술지침서
관련 국내 규제환경을 조사하고, 해외 선진 원전 보유국들의 원전 규제 동향,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
서 개발 연구동향, 기술지침서 개선사항 수집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
서 관련규제 및 연구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외 RITS 관련규제 및 연구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RITS 검토지침서 개발을 위
한 의사결정체제를 사업자와 규제기관입장에서 정성적으로 제시하였다.
2. RITS 연구현황



TMI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PRA 및 그 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오랜 연구와 시험적용이 이행되어
왔으며, PRA 등의 기법에 의한 위험도분석 결과를 원전에 직접 적용하여 규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도 기준 규제가 기본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정적 분석 및 공학적 판단에
만 근간을 두고 있는 기존의 기술지침서를 리스크 정보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
를 BNL, ABB-CE 및 Westinghouse 등의 기관에서 수행하였다[8-19].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기술
지침서의 보조급수계통 또는 잔열제거계통과 같은 몇 가지 개별 계통들에 대한 허용정지시간의 최
적화 등 국부적인 연구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나 일본 등의 다른 선진 원전보유국에
서도 마찬가지이며 위험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지침서를 개선하기 위한 산발적인 연구만 수
행되었을 뿐이다[19].

국내에서 고리 3,4 및 영광 1,2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과 공학적안전
설비작동계통(Engineering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ESFAS)에 대해 PSA 방법을 이용하여 정기점
검 시험주기(STI) 및 허용정지시간(AOT)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규제기관인 안전기술
원으로부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연장을 승인 받았다[1].

또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발표한바 있으며, 보조급수계통과 비상
디젤발전기에 대해 계통 이용불능도의 차원에서 STI와 AOT를 평가하였다[7]. 최근 원자력연구소에
서는 위험도 정보를 이용해 국내 원전의 주요 안전계통에 대해 허용정지시간을 변경하고 이들 계통
의 전출력 운전 중 예방정비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방정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2]
이밖에 전력연구원에서는 위험도정보를 반영하여 국내원전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주기
(Integrated Leakage Rate Test: ILRT)에 관하여 미국 NRC가 1998년 7월에 발표한 Regulatory Guide 1.174
에 기술된 Acceptance Guideline에 따라 공학적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3]

3. RITS 의사결정체제

1980년대 중반이후 NRC에서는 부분적으로 PRA에 근거한 기술지침서의 개선을 검토하여 승인하
였으며 기술지침서 개선내용의 대부분은 AOT나 STI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NRC는 SECY 97-059
에서 규제절차범위 내에서 PRA 기법을 적용하는 수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수행계획서에는 관련 규
제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NRC는 다수의 규제지침서(Regulatory
Guides) 및 표준심사지침(Standard Review Plan)을 통해 새로운 지침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Regulatory
Guide 1.177은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Risk-Informed Technical Specification: RITS) 변경을 위한 규제내
용의 체계를 기술하였다. 이 지침서는 공학적인 문제점을 고려하고 위험도를 적용하여 제안된 기술
지침서의 AOT나 STI 변경의 특성 및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업자와 규제기
관의 수행과 검토관계에서 정보의 불일치가 효과적인 이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각 사업자와 규제기관입장에서 RITS의사결정체제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3.1 사업자측면

위험도반영 기술지침서의 변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재 규제요건과의 부합성, 심층방어,
충분한 안전여유도의 유지, 위험도 증가치가 작고 NRC의 안전목표와의 일치성, 변경을 감시하기
위한 성능측정방안의 사용과 같은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1>은 위의 5가지 의사결정
요소간의 인과관계를 영향도로 표시한 것이다. 기술지침서 변경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안된 기술지침서의 변경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공학적 평가
방법과 PRA 연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된 변경을 기술하고 PRA에서 모델링 되어진
계통, 기기, 변수들이 기술지침서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결정하고, 기술지침서 변경이 영
향을 주는 모든 PRA 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8]. 한편 사업자는 제안된 기술지침서를 평가하는데
있어, 현 규제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신 시켜야 하고, 심층방어 원칙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 후에도 충분한 안전여유도 유지를 공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PRA에 근거한 위험도 평가, 위험도가 큰 배열(Configuration)의 제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배열위험도 관리를 통해서 공학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현재의 허가기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행된 가정과 분석을 확인시키고, 기술지침서 변경으로 인해 안전에 어떠한 역
효과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과  발전소 운전 안전성이 PRA 분석의 가정과 일치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절차가 감시결과에 근거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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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I/AOT 변경허가를 위한 의사결정 영향도

수행된 평가 내용들은 문서화되고 인허가변경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최종문서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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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규제기관측면

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지침서 변경은 규제기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제안된 변경
을 평가하는데 있어 변경정의, 공학적 분석의 수행, 이행감시 프로그램 개발여부의 확인, 문서작성
및 제출 등 기술지침서 변경 항목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3>은 기술지침서 항
목변경을 결정하기위한 규제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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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이유에 대한 승인기준은 위험도나 작업자의 피폭량이 감소하여 운전 안전
성이 개선되었거나, 규제요건의 위험도기준에 일치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그리고 10CFR 50.36, 원자력발전소 기술지침서 개선에 관한 NRC 최종정책성명, 10CFR 50.90, 10CFR
50.91, 19CFR 50.92 의 규정에 있는 허가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이
심층방어의 원칙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심층방어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유지되어야 한
다.

- 노심손상과 격납용기 고장 방지 그리고 사고 결과 완화 사이의 균형이 타당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 발전소의 취약한 설계를 보완하는 활동들에 대한 과신은 피해야 하며, 계획적인 배열관리로 기
술지침서의 허용정지시간과 연관된 커다란 위험도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 계통다중성과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은 계통의 위협(Challenge) 예상주기와 결과에 맞추어 유지되
어야 한다.

- 잠재적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에 대한 방어가 유지되고 새로운 공통원인고장
메커니즘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 인적오류 발생방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 10CFR 50 부록 A 의 일반설계기준의 의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영향이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는지를 공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하
며, NRC가 인가한 코드와 규격 또는 대체방안에 부합되는 경우와 현 허가를 토대로 한 안전성 분석
승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된다. 위험도영향 평가단계로서 제안된 기
술지침서 변경과 관련된 위험도를 평가하기위해 PRA의 3가지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업자는 PRA에 근거한 위험도 평가, 위험도가 큰 배열(Configuration) 제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배열위험도 관리를 통해서 공학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규제기관은 위험도영향 평가가 적절
히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이다. 이때
지침서의 영구변화와 변경으로 증가된 위험도가 경미해야 허용한다.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일반적
인 승인은 Regulatory Guide 1.174를 따른다[8]. 승인 가능한 기술지침서 변경을 결정하기위해 사용하
는 수치적 지침과 함께 다른 공학적 평가와 운전 경험, 시험과 정비 활동과 관련된 이전의 변경과 실
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현재의 허가기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행한 가정
과 분석을 확인하고, 기술지침서 변경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역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발전소 운전
안전성이 PRA 분석의 가정과 일치하게 유지되고, 감시 노력 결과에 근거해 취한 조치에 대한 기준
절차가 제공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결론

국내외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관련 규제 및 연구현황의 검토를 통하여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을 체계화시켰다. 기술지침서 변경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요소들을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정의, 공학적분석의 수행, 이행 감시
프로그램, 문서의 작성 및 제출의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소개하였다. 규제기관의 측면에서는 변경이
제안된 기술지침의 변경이유에 대한 승인여부, 현 규제요건과의 일치여부, 그리고 제안된 변경이 심
층방어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여유도를 공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도반영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한 검토지침서를
개발하는데 기반연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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